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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‘유해화학물질관리법’ 위반 불법 화학물질 수입업체에 대해 

자진신고 촉구와 함께 강력한 경고메시지 보내 

◇ 관련업체들, 바짝 긴장하면서 자진신고 준비 

    ※ 유해성심사 미이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, 유독물관찰

물질 수입신고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(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, 제49조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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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※ '05.3.23일자 보도자료(불법수입 화학물질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

기간 설치 운영) 참고 

     ※ 처벌강화 내용 : 유해성심사 미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

이하의 벌금, 유독물 수입신고 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

이하의 벌금, 관찰물질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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